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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순응 및 불응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정책대상 집단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이혁우**

1)                           

본 연구에서는 정책순응/불응을 정책대상 집단의 “자발성”이란 양태를 기준으로 자발적 순응, 비자발적 

순응, 자발적 불응, 비자발적 불응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성격을 도출하고, 노숙

자 쉼터 정책에 대한 분석을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자발적 순응은 정책집행에서 정책대상 집단의 지

지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비자발적 순응은 정부의 강제에 의해 원래는 순응하

지 않으려는 정책대상 집단을 순응시킨 경우이다. 이런 비자발적 순응에서는 정책대상 집단의 반발과 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 순응에 비해 정부의 정책부담이 크다. 한편 자발적 불응은 정책대상 집단이 정

책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따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비자발적 불응은 정책대상 집단은 순응하

려 함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한 불응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노숙자 쉼터 정책은 이들 네 가지 유형의 정책

순응과 불응의 행태가 모두 나타난 전형적인 정책이다. 이런 면에서 노숙자 쉼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정책유형에서 나타나는 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자발성에 따른 정책순응과 불응의 양상을 분석함으

로써 정책부작동의 원인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자발성을 토대로 한 

정책순응과 불응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은 정책불응의 원인, 정책순응 집단의 불만의 원인이 사실은 정책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고안해 민간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정책

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제대로 작동치 않는 정책을 설계하고 마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늘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제어: 자발성, 정책순응(불응), 자발적 순응, 비자발적 순응, 자발적 불응, 비자발적 불응, 노숙자 쉼터

Ⅰ. 들어가며

정책학 분야에서 정책순응과 불응만큼 중요하면서도 이론적 체계화가 더딘 분야도 없다. 

정책결정이나 분석, 평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순응임에도 이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아무리 세련된 정책설계와 분석, 그리고 평가가 이

루어진다 하더라도, 집행현장에서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간다. 그리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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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순응은 이런 정책집행이 성공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런 정책순응/

불응 분야의 이론구축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정책학 분야에서 정책결정, 정

책분석 및 정책평가에 치우친 연구영역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책학 분야에서 정책순응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경향을 보면, 정책순응과 불응의 조건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를 유

형화 해 보고 각각의 유형에서 정책순응과 불응의 구체적 조건과 정치경제적 패턴의 전개와 

결과를 탐색해 본 연구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 결과 정책순응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

면, 정책의 내용(소망성, 명료성, 일관성 등), 정책집행주체의 특성(정책집행자의 신뢰성과 정

통성, 집행자원 등), 정책순응주체의 특성(순응주체의 능력과 순응의욕 등) 등 정책순응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드

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책순응에 대한 연구는 정책학 내 다른 세부분야에 비해 

이론적 정교화보다는 실증적 연구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온 것

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정책순응/불응의 유형에 대한 이론 구축을 통해 정책집행 분야에서 

이론 및 실무적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다. 유형화를 통해 기존의 정책순응/불응에 대한 논

의를 의미 있는 분류 기준에 의해 좀 더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책순응의 영향요인을 발견하는 기존의 탐색적 연구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이들 영향요인을 정책순응/불응의 유형 아래 체계화 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나타

나는 전형적인 성격을 정리해 이를 이론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본 연구의 시도는 정책설

계와 현장, 즉 실무에서도 정책순응/불응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안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순응/불응을 정책대상 집단의 “자발성”이란 양태를 기준으로 

자발적 순응, 비자발적 순응, 자발적 불응, 비자발적 불응으로 분류하려 한다. 자발적 순응은 

정책집행에서 정책대상 집단의 지지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비자

발적 순응은 정부의 강제에 의해 원래는 순응하지 않으려는 정책대상 집단을 순응시킨 경우이

다. 이런 비자발적 순응에서는 정책대상 집단의 반발과 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 

순응에 비해 정부의 정책부담이 크다. 한편 자발적 불응은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따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비자발적 불응은 정책대상 집단은 순응하

려 함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한 불응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유형의 정책순응과 

불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의 유형화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제시한 것처럼 각 정책순응과 불응에 따라 특유의 성격이 발견

되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함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유형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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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인 노숙자 쉼터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

책순응 및 불응의 유형화와 그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의 타당성을 보여주려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정책순응 및 불응의 개념

정책집행은 정책결정을 통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 정책지침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Van Meter & Van Horn, 1975). 이런 정책집행에서는 정책목표

의 명확성, 자원의 동원과 통제 및 조직화 가능성,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의 조율과 같은 다양

한 요인이 문제가 된다(Barrett & Fudge, 1981). 그런데 이런 정책순응과 집행은 이런 정책에

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라 판단할 수 있다. 정책집행에서 대상이 되는 집단이 해당 정책에

서 제시하는 기준이나 조건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 자체로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1) 이런 의미에서 Hutter(1997)는 순응은 모든 집행의 형태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정책순응과 불응은 각각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에 대한 수용과 동의

의 결정여부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개념은 거울이미지(mirror image)의 모습을 띤다.2) 즉 정

책순응의 개념을 정의하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정책불응의 개념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정책불응은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지 않은 현상을 말한다면(Young, 

1979:, 정정길 외, 2010) 정책순응이란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것

이 된다. 물론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불응)을 실제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행위자체가 구

체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순응(불응) 여부를 판단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이혁우, 

2012b). 또한 대부분의 정책대상 집단은 어떤 정책에 대해 완전히 순응하거나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응하거나 불응하는 경우가 많다(하상근, 2011:32). 그러나 이들 역시 정

1) 물론 정책순응 그 자체가 정책의 성공, 즉 정책목표의 달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의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지 못하게 아파트 분양가격을 규제하고 건설업자들이 이를 충실이 따라도 현실에

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정책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정책순응이 정책

이 달성하려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정정길 외, 2003). 

2) 물론 학자에 따라 정책순응과 정책수용을 구분하는 학자도 있다. Duncan(1981)에 의하면 정책순응은 

외면적 행동이 일정한 행동규정에 일치하는 것인데 비해, 수용은 외면적인 행동의 변화만이 아니라 내

면적 가치체계와 태도의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Duncan, 1981, 정정길 외, 2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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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순응과 정책불응의 각각의 개념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정책집행에서 순응과 불응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불응이 초래된 정책은 도입당시 의도

한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책은 특정한 정책대상 집단의 직･간접적인 행위 

변화를 전제로 설계되기 때문이다(이혁우, 2012b). 사교육 억제를 위해 심야과외교습 금지정

책을 도입하더라도 정부의 의도와 달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 수강을 포기하기 않으면 사교

육 억제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다(이혁우, 2012a). 즉 정책은 불응을 초래하는 

순간 집행비용을 높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순응을 전제로 하

지 않은 정책이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책불응(순응)은 오랫

동안 정책학의 핵심적인 논점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그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무

수히 많은 이론적･경험적 논의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이혁우, 2012b). 이런 점에서 정책

불응의 최소화, 정책순응의 최대화는 정책집행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핵심전제이다.

한편 이런 정책순응과 불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먼저 정책자체의 내용이 소

망성이 있는지, 명료성과 일관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정책대상집단이 정책목표의 소망성을 

수용하고, 순응하기에 기준이나 조건이 명료하며, 다른 정책정책 등과의 상충이 없는 경우 순

응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은 집행자의 신뢰성과 

정통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설계를 준수했을 때, 예측가능 한 결과가 도출

될 것이란 기대가 있으며 정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부의 존중이 있는 경우 집행과정에서의 

순응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 외 정책순응 및 불응은 정책대상집단이 해당 정책을 순응할 현

실적인 능력이 있는가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정책대상집단의 순응 능력을 고려치 않은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그 원래의도를 달성하기 어렵다.3) 

2. 정책순응과 불응의 확보방안

정책의 순응과 불응이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정책순응을 유도

하고, 정책불응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적인 정부수단 및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어오기

도 했다. 즉 정책대상집단을 정책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설

계 시점에서 추가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순응과 불응의 확보방안으로는 다

양한 내용이 있지만 이들은 크게 설득, 강제 그리고 경제적 유인의 부여로 구분할 수 있다

(Vedung, 1998). 

먼저 설득은 정책대상집단에게 해당 정책의 소망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보호, 식

3) 정책순응과 불응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자들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런 기존 순응의 요인들을 

분류한 메타분석 역시 다양하다(Coombs, 1979; 강제상･김종래, 1996, 정정길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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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안전 등과 관련된 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정책이 보다 나은 사회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점

을 강조하는 것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

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된 공직자와 이해관계인과의 금전적 수수와 보상의 금지는 이런 정책

의 소망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예이다. 즉 정부는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

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수단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4) 

정책순응을 확보하여 불응을 최소화 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는 정책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설계하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법령에서 규제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런 불이익의 가능성을 통한 정책순응 유도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이다. 이런 불이

익은 정책대상집단에 정책의 불응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책대상집단은 정

책순응과 정책불응 시에 각각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계산해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다. 따라서 

불이익의 수준이 정책불응에 따른 이익보다는 충분이 높아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우선고용정책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 현실에서는 벌금을 내고 말거나, 정부가 보조하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얻

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유인의 제공 역시 정책순응을 확보하고 정책의 불응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다. 정책

대상집단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체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의 비화석에너지를 활용하는 장

치의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이들 에너지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보조금을 투입해 

가격수준을 낮추고,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유인의 방법은 정부의 재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자칫하면 정책 자체의 목표보다, 정책에 

부수한 경제적 혜택만을 받아내기 위한 정책대상집단의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순응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3. 정책순응･불응에 대한 기존연구 경향

정책순응과 불응은 정책집행 영역에서 핵심적인 연구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순응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 제목검색(2016년 10월 7일 검색)에서 정책순응으로 

검색한 결과 68건의 연구논문(KCI 등재 28건)이 검색되었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정책불응의 

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한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에 따르면 이 정책의 취지로,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국민적인 열망이 결실을 맺은 만큼 

이 법이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그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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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2건의 연구논문(KCI 등재지 28건)이 검색되었다. 이들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책순응과 불응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정책순응의 확보방안 및 

정책불응의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 정책순응과 불응 현상(이해당사자에 대한 연구 포함)이 그

것이다. 

먼저 정책순응 및 불응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하상근(2010)은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하상근(2014)의 사회적 자본이 정책불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쌍

철 외(2008)의 교원성과급 정책집행의 순응 및 불응요인 분석, 김경범(2015)의 정책대상집단

의 주차규제정책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하상근(2005)의 정책집행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공

공기관에서의 성과급 제도를 중심으로, 심광호 외(2012)의 조달행정에 있어서의 정책불응의 

행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동석(1997)의 지역정책사업에서 주민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강휘원 외(2007) 주한미군의 평택이전과 정책순응, 민기(2006) 제주도 감귤농가의 특성이 지

방정부 농업정책 순응에 미치는 영향, 신현대(2006) 과세정책과 납세의무자의 성격적 특성이 

납세순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양숙미 외(20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에 대한 정책순응요인, 

손호중(2007) 행정PR 행태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이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특정 

정책에서 순응 혹은 불응요인을 탐색적으로 연구한 후, 변수화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을 

시도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정책순응과 불응의 원인을 파악해 정책적

인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정책순응의 확보방안, 정책불응의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면, 박호숙(2000), 정책

불응의 요인과 대응전략, 이용식 외(2016)의 학생선수 학습보장제 정책불응 원인분석 및 개선

방안, 문영세(2012) 감성제고를 위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확보 방안, 최동현 외(1998) 연안소

형어선 관리정책의 순응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정강정(2002) 행정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등이다. 이를 정책순응 확보방안 및 정책불응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는 정책집행의 성공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처방적 측면에 치우친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의 정책순응 및 불응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와 연계성이 높은 연구이기도 하다. 

그 외, 박영민 외(2015)의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성과

와의 관계 등의 연구, 조경복 외(2012) 정책순응요인에 있어 정책집행기관의 매개적 역할, 김

익수 외(2013)의 중국지방자원의 지재권 보호 딜레마: 정책순응과 침해묵인 사이의 선택에 관

한 탐색적 연구 등 정책순응 및 불응과 다른 정책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

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기존 연구의 특징을 보면, 먼저 정책순응과 정책불응에 대한 영향요인 및 정

책적 처방방안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5) 이는 우리나라의 정

5) 사실 이는 이 분야의 외국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기도 하다. Young(1977), Nakamura & Smallwood(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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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순응과 불응의 연구가 정책에 대한 영향요인을 찾고, 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패턴으로 

치중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물론 이런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영향요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영향요인을 발굴하는 등의 기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존의 연구경

향으로는 정책순응과 불응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정부(집

행관료) 및 정책대상집단의 행태도 다르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불응과 순응의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정책순응과 불응이 현실에서 그 모습이 천차만별임에도 불

구하고, 이런 측면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와 같이 정책순응과 불응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유

발되는 현상을 제시한 후, 이를 사례를 통해 검증하는 시도는 이 분야에서 기존의 연구의 공백

을 메운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정책불응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도 일부 

발견되는데 Sorg(1983)는 정책대상 집단의 의사에 따라 의도적 순응, 비의도적 순응, 비의도적 

불응, 의도적 불응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노화준(1995)은 정책순응의 유형으로 강제적 순

응, 타산적 순응, 규범적 순응, 상황적 순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하상근(2011)은 Sorg(1983)

의 유형화가 정책대상 집단의 적극성을 반영하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정책불응(순응)을 능동적

인 것과 수동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수동적인 불응에 다시 소극적 불응과 적극적 불응으로 세

분하여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이혁우, 2013). 이들의 정책불응 유형화의 시도는 정책불응을 보

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Lodge & Wegrich(2012)6) 등 해외에서는 

이런 정책순응과 불응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정

책순응과 불응의 유형화는 정책순응과 불응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에 매우 소수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자발성에 기초한 순응과 불응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이 분야 우리나라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도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Coombs(1981), Anderson(1984) 등을 필두로 이런 유형의 연구는 연구는 매우 흔히 발견할 수 있다. 

6) Lodge & Wegrich(2012)는 정책순응에 대한 분류를 다음 표와 같이 하고, 각 분류에 따라 순응자의 모습

을 제시하였다. 

순응의 자발성

낮음 높음

규제요건에 관한 지식의 수준
높음 비도덕적 계산자 정직한 순응자

낮음 원칙에 입각한 반대자 조직적 무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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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순응･불응 유형화와 그 성격

1. 정책순응･불응에서 자발성의 의미

‘자발성’은 외부의 지시나 영향에 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성질

이나 특성을 말한다. 정책순응/불응에서 자발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이 민간의 행위에 개입

한다는 특성 때문이다. 즉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 정책에 정책대상 집단이 자발적인 순응을 

보이는 것을 이상적 정책집행으로 본다면, 그 외의 경우는 이런 이상적 상황에 괴리되는 것으

로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7) 그렇다면 정책순응과 불응에서 자발성이 왜 중요한 것

일까?, 즉 그것은 자발성이란 정책설계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정책

은 그 자체로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책대상집단은 정책에서 제

시한 조건이나 기준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든 설계에 있어 정책

대상집단이 해당 정책에 대한 준수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발적인 순응이 

높아진다. 

어떤 정책이 설계되어 적용되기 시작하면 민간의 정책대상 집단은 그런 정책에서 제시하

는 기준이나 조건에 비추어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당연한 것이

겠지만 이 때 제시된 정책이 정책대상 집단의 유인과 부합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순응이 발생

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양상을 보면 정책이 자신의 유인구조와 부

합하지 않음에도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 순응하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

은 이런 현상은 자칫 정책에 대한 불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책대상집단은 

정책순응에 불편함과 불합리함이 있다고 인지하는 순간 정책불응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효과

를 따져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정책불응에 대한 감시나 처벌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

단하게 되면 정책대상집단은 정책순응에서 불응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발성을 기

준으로 본다면, 정책순응을 아무리 하려해도 정부가 제시한 정책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과

적으로 불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정책에서 자발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집행비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책집

행에서는 순응과 불응도 중요하지만, 그런 순응 혹은 불응의 행태가 정책순응집단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정책비용을 높여준다. 정책순응의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순응에서는 자발

7) 강제성은 모든 정책의 고유한 속성이다. 물론 정책유형에 따라 강제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들

어 규제정책은 재정정책보다는 강제성이 높다. 그러나 재정정책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재정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침으로 제시한 기준은 사실 민간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강제력이 존재한다. 

물론 규제정책이라 하더라도 규제의 유형, 즉 시장친화적이냐, 명령지시적이냐, 사전적이냐, 사후적이

냐에 따라 강제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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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순응에서 보다 정책대상집단의 부담이 커진다. 정책불응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불응은 정

책에 순응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순응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런 유형의 집단을 순응으로 유

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추가적인 정책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처럼 정책순응과 불응은 다양한 정책집행 상황에서 매우 다양한 현상을 초래한다. 따라

서 정책순응/불응을 ‘자발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해서 이해하게 되면, 정책설계에서 가장 중요

한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 하나는 정책대상집단의 관점에서 유인체계와 부합

한 정책설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감시와 처벌, 혹은 정책불응에 

따른 손실시스템의 체계성에 대한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정책은 자발적 

순응을 유발해 정책집행의 성공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집행에서 어려움

이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유형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추적함으로

써 이런 문제에 대한 심화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처럼 정책순응/불응을 자발

성을 중심으로 유형화 해, 정책순응/불응의 유형, 메커니즘, 결과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

적으로 설명을 시도하면 정책집행 전반의 동태적 양상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순응･불응의 유형화: 자발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관심은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과 불응이 “자발성”에 기반 한 것 인지이다. 이렇게 

정책순응/불응을 유형화 하면 자발적 순응, 비자발적 순응, 자발적 불응, 비자발적 불응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발적 순응은 정책대상 집단이 자발적으로 해당 정책에 지지하여 적극적으로 순응의 행

태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비자발적 순응은 정책대상 집단은 

해당 정책에 대해 순응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제시한 강제성에 의한 정책순응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런 비자발적 순응에서는 정책대상 집단에게 정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순응에 비해 

정부의 정책부담이 크다. 자발적 불응은 정책대상 집단이 해당 정책에 대한 순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통상 정책에 순응치 않으면 처벌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이 수반되기에 자발적 불

응을 보이는 집단은 해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자발적 

불응의 만연하면 어떤 정책이든 성공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 불응은 정책대상 집단

은 정책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여 순응을 원하지만 다른 여건에 의해 불응 할 수밖에 없는 것

을 말한다.

물론 이들 각 정책순응과 불응의 유형이 어떤 정책이든지 모두 나타나지는 않는다.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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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이들 네 가지 유형 모두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발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순응과 불응의 유형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례를 통한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1> 정책순응/불응의 유형: 자발성을 중심으로

순응/불응

순응 불응

자발성
여부

자발성 자발적 순응 자발적 불응

비자발성 비자발적 순응 비자발적 불응

먼저 자발적 순응의 대표적인 예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주

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가에서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이 정책의 대

상집단은 주택구입 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것이 

시중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요구하는 대출조건을 충족

하기 위해 소득수준, 매매주택의 면적과 금액, 결혼여부 등의 조건에 대한 적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의 인위적 누락 등의 탈법적 행태가 나

타나기도 한다. 

자발적 불응의 대표적인 예는 수입식품 안전을 위한 원산지표시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

다. 원산지표시제도란 거래질서의 확립, 적정관세의 부과, 불법수입행위의 근절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수출입 대상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고 확인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원산지표지제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존

재한다. 즉 정책대상집단이 정부의 원산지표시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수입식품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표시제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수 십 만개에 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정부가 특히나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이혁우, 

2012b). 그리고 원지표시제의 위반에 따른 처벌비용이 위반을 통한 이익이 비해 충분히 높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발적 불응의 결정은,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따

른 이익과 잠재적 비용에 대한 계산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비자발적 순응은 개발제한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결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

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로 인해 위반 시 원상복귀 및 각종 벌금의 부과와 같

은 처벌수준이 매우 높은 등으로 인해 규제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이혁우, 2012b). 사실 강

제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비자발적 순응집단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이란 게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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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와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정부가 사회전체의 공공적 고려를 근거로 정책대상집단에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형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원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적부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정지

원정책의 경우, 민간의 특정한 조건 혹은 행태의 변화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재정

지원에 따른 혜택과는 별도로 정책대상집단에는 이런 재정지원에 부수한 조건을 충족하는데 

비용과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렇게 유발되는 비용과 부담은 정책대상집단으로

선 비자발적인 순응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비자발적 불응의 경우 미국에서 빈민 복지정책이 역설적이게도 빈민들의 불응으로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빈민들로서는 자신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당연히 동의하고 

반겼겠지만 당시 정부가 제시한 수혜방식이 빈민들이 도저히 수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

었기 때문이다(이혁우, 2012b). 문맹률이 90%에 육박하던 빈민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복잡한 

신청서식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비자발적 불응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그 외 대학재정지원사업

에서의 취업률지표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서 취업률지표를 충족해야 하지만, 취업률의 경우 경제상황 등 외재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대학의 노력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를 충족시키기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3. 각 정책순응･불응 유형의 성격

자발적 순응은 해당 정책이 신념이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떤 정책에 대해 자발적 순응집단, 즉 정책적 요구에 자신을 적응하려 노력하려는 집단이 많

으면 많을수록 해당 정책설계의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 효과는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에서 자발적 순응이 높

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무결점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순응은 정책타당성의 필

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자발적 순응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정책기준이 정책목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정책설계 자체가 잘못되면 정책대상 집단

이 순응하면 할수록 오히려 정책의 부작용이 증가하는 아이러니를 도출할 수도 있다. 

비자발적 순응은 해당 정책이 자신의 신념 혹은 이익에 배치되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정부의 처벌과 적발가능성이 높아서 순응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책에 순응하기 

싫지만 않지만 불응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 수준이 높고, 발견 시 처벌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비

자발적 순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정책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혜택을 보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존재하게 되는데(Wilson, 1980), 이들 중 비용부담 집단임에도 정책에 순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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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에 대해 원초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기 때문에 불응에 대한 정부의 처벌강도가 낮아지거나 적발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 자발적 불

응으로 자신의 행태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비자발적 순응 집단에 

대해서는 이들을 자발적 순응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아울러 정책이 

이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를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불응은 해당 정책을 선호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도 정책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책요구 에 이념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순응에 따른 부

담에 비해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발적 불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런 자발

적 불응은 사후적인 점검이나 처벌의 정도가 낮을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에 따르

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책대상 집단 입장에서는 굳이 자신이 선호하지도 않

은 정책을 따를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이혁우, 2012b). 자발적 불응집단은 정책에 대한 

저항집단이므로 어떤 정책에서 이런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면 해당 정책은 실패에 이를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이들 집단을 정책순응집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불만요인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비자발적 불응은 정책요구가 정책대상 집단의 역량에 비해 너무 높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에 순응하고 싶어도 능력부족이나 정보부족 등으로 순응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비자발적 불응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책대상 집단이 순응하

지 못할 정도로 이들에게 너무 이상적이거나 높은 기준으로 정책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비자발적 불응 상황에서 정책대상 집단은 정책순응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충족하려고 무리하게 노력한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

조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자신의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위장해 보조

금을 수령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런 자발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순응과 불응의 유형 모두가 모든 정책에서 나타나

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개별정책에 따라서 이들 유형 중 하나나 둘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

을 수 있다. 예를들어 정부규제의 경우, 피규제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준을 강제하는 정책의 성

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순응집단은 비자발적 순응집단이고, 자발적 순응집단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논리로 자발적 불응집단은 존재하지만 비자발적 불응, 즉 규제기준을 적

극적으로 순응하고자 하나 순응하지 못하는 집단은 존재하기 힘들다. 그러나 특정정책에서 이

런 모든 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유형분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발성을 

기준으로 한 아래 유형을 다양한 사례에 적용해 분석하게 되면, 정책집행의 핵심인 정책순응

과 불응의 양상과 그 동학에 대해 보다 심화된 지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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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정책순응/불응의 성격

자발적 순응 비자발적 순응 자발적 불응 비자발적 불응

정책대상 
집단의 상태

-정책순응의 이상적 형태 -정부의 강요에 의한 순응 -불응에 대한 불이익 감수 -정부의 강요에 의한 불응

특성
-정책기준에 적극적으로 자신
의 조건을 변화시킴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거나 
감시나 처벌수준이 낮아지면 
자발적 불응으로 전환될 가능
성이 높음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 요구
를 수용하지 않아 정책효과
를 무력화시킴

-정책요구에 동의해서 순응
하려 해도 순응하지 못 하
는 상황

한계 및 
고려점

-정책기준에 대한 기회주의적 
적응이 발생 

-정책설계가 타당하지 않으면 
정책실패 유발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설득 및 인센티브 설계 필요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기 위
해 정책불응 요소의 개선 
및 설득 필요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기 위
해 정책조건의 난이도 조정
필요 

Ⅳ. 사례: 노숙자 쉼터 사례

1. 사례의 소개와 선정의 근거

본 연구에서는 자발성에 근거한 정책순응과 정책불응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정책대상 집단

의 행태적 특징을 입증하기 위해 노숙자8) 쉼터관련 정책을 채택하였다. 노숙자 쉼터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사례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순응과 불응에 대한 네 가지

의 양상이 모두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미 제시한 것처럼 자발적 순응, 비자

발적 순응, 자발적 불응, 비자발적 불응의 모든 유형이 하나의 정책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순응과 불응의 유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들 

네 가지의 유형이 모두 발견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노숙자 쉼터 정책은 IMF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숙자가 사회적 문제로 급속히 확산

되면서 1998년부터 실시된 정책이다.9) 즉 정부는 당시 IMF로 인한 대량해고로 실직하여 노숙

8) 1998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는 노숙자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로 부랑인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부랑

인이라는 말이 부정적이고 비우호적인데 비해 노숙자는 고정되고, 일반적이며 적절한 잠자리를 갖지 못

한 사람, 일시적 주거지로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소나 시설, 버려진 빌딩, 차량, 공원, 거리와 

같이 일반적인 잠자리로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손성재, 2005:166-167). 

9) 우리나라의 노숙자 쉼터 정책은 1970년대의 부랑인 정책으로 거술러 올라간다. 정부는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의 부랑인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통해 부랑인 정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부랑인 정책은 복지적 관점이 아닌 통제의 관점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1981

년의 부랑인 대책은 내무부 이외에 보사부에서 부랑인 보호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부랑인 시설확충이 이

루어졌다. 이후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성지원사건’ 등 부랑인 복지시설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설운영의 질적개선을 위해 입소 및 퇴소절차의 개선, 시설수용인원의 적정화, 직업교육의 강화 등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4호

254

에 이른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기 위해 민･관의 협력으로 105개의 쉼터를 

확보하여 3,000여명의 입소를 추진하였다.10) 그리고 2002년 6월, 122개의 쉼터에 2,854명의 

노숙자가 쉼터에 수용되었다(김미숙, 2002:35).11) 당시 단기간에 늘어난 노숙자의 수용을 위

해 종교 및 사회단체의 부속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숙자에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추진되었다. 노숙자 쉼터는 초기에는 응급구호적 성격이 있었으나 차츰 자

활 및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노숙자 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 종사자 처우의 개선에도 관심을 가졌다(이태진 외, 2002:57-59). 한편 이런 쉼터

에의 노숙자의 입소기간은 당초 1년으로 정해 시설에의 의존을 예방하려 하였다. 거리노숙자

를 위한 1차적 응급보호시설인 자유의 집이 입･퇴소가 자유로운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노숙자 쉼터 정책은 노숙인을 보호하고 직업 및 재활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숙자가 이 정책의 유용성을 인식한 결과, 자발적으

로 쉼터를 찾아 숙식을 제공받으며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

리고 노숙자 쉼터에 수용되면 쉼터에서 제시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정책대상 집단의 자

발적 순응이 전제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 정책에서는 비자발적 순응, 즉 쉼터에의 수

용이 내키지 않는데도 입소하여 있거나 그 결과 쉼터에의 수용에 따른 규칙도 불성실하게 준수

하는 집단이 발견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쉼터에서 강제로 퇴거조치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자발적 불응집단도 있었다. 노숙자 쉼터에 수용되는 것이 자신에

게 불리하거나 불편하다 인식해 쉼터에서 숙식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집단도 존재했던 것이다. 특히 이들 집단의 경우, 노숙자 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

램이 노숙인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노숙자 쉼터에 수용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 불응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노숙자 쉼터에 수용되어 여러 프

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어도 노숙자 쉼터에 수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집단도 존재하였던 것

이다. 이런 노숙자 쉼터 정책을 둘러싼 정책순응과 불응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은 아래에서 본

격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노숙자 쉼터 정책에서 발견되는 정책순응 

및 불응의 유형의 타당성 높은 사례를 발견하기 위해 분석의 범위를 노숙자 쉼터가 도입된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 이우에는 부랑인 시설의 법적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규칙의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년에

는 보건복지부령 제165호로 부랑인복지시설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보랑인 복지시설의 전문화를 모색하

였다(이태진 외, 2002:55-57). 

10) 당시 노숙자가 많아져 쉼터가 모자라자 86개의 사회복지관에 쉼터를 설치했는데 이를 희망의 집이라 

불렀다. 또한 1999년에는 서울시의 거리노숙자를 응급보호 하는 시설로 자유의 집을 개설하였다. 

11) 노숙자는 1998년 2,000여명에서 2000년 초에는 6,800여명으로 정점을 이루어다가 감소해왔으며, 쉼

터의 노숙자도 1998년말에는 3,000여명 이었다가 1999년말에는 5,000여명, 2000년말에는 4,800명, 

2002년 6월 2,584명이 되었다(김미숙, 2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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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기를 범위로 삼았으며, 특히 노숙자 정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슈로 제기되고 다루어지던 2000년대 초반이 중심이 되는 분석대상 시기였음을 밝혀둔다.

2. 노숙자 쉼터 정책의 순응･불응 유형 분석

1) 자발적 순응: 자발적 쉼터 입소자의 경우

노숙자 쉼터 정책에의 자발적 순응집단은 노숙자 쉼터에 자발적으로 수용되어 각종 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숙자이다. 이들이 노숙자 쉼터에 입소하는 경로는 노숙상태에서 바로 

입소하는 사람, 자유의 집에서 입소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입소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가능하

다(손성재, 2005:173). 이렇게 노숙자 쉼터에 입소하면 의료 및 건강진단을 거쳐, 노숙자 개인

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상담이 실시된다. 특히 심리 상담을 통

해 노숙자들이 가진 관계성의 문제, 자존감의 회복 등 사회로 재진출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

의 충족정도를 파악하게 된다.12) 그리고 필요시 다양한 심리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노숙자 쉼터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은 쉼터에서 제공되는 숙

식제공이었다(서정화, 2001:105). 실제로 노숙자가 되는 원인은 주거지를 유지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고, 그 근인은 관계의 파멸, 일자리의 상실, 건강의 상실 등이 주로 꼽힌다(손성재, 

2005:169). 이런 이유로 숙식이 제공되고 생활비가 들지 않아서 노숙자 쉼터를 선호하는 의견

이 있었다. 노숙자 쉼터인 자유의 집이 처음 개소한 것은 1999년 1월이었다. 당초 300-400명 

정도가 입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초기 1,300명 정도가 입소하였다는 사실은 노숙자들에게 

있어 숙식문제의 절실함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광열, 2002:33). 

또한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공공근로를 할 경우, 월 50-60만원의 소득을 얻는데 숙식에 관

한 생활비가 전혀 들지 않아서 쉼터에서 퇴소해서 월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보다 쉼터에 

있으면서 공공근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는 것이다(서정화, 2001). 정부는 노숙자들을 희

망의 집에 입소시키기 위해 입소자에 한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

였는데 이것이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외 노숙자 쉼터에서 같

이 지내는 동료 및 쉼터의 실무지원자들로부터의 심리적인 안정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도 들고 있다. 한편 이들 자발적 순응 유형에 속하는 노숙자 쉼터 입소

자들은 노숙자 쉼터에서 요구하는 수용기준, 공공근로참여기준, 음주금지 등과 같은 생활수칙 

등에 대해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숙자 쉼터에서의 생활이 지속될 

12) 노숙자들은 의타성, 욕구불만, 낭비성, 역마성, 자포자기, 열등의식의 특성을 갖고 있다(하성규, 19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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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13) 

그러나 이런 자발적 순응에 대해 허준수(2001:622-623)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 입소 전의 

월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67%이지만, 입소 후 월소득 100만원 이상은 10.1%에 불과하고 월소

득이 전혀 없거나 50만원 미만도 전체 응답자의 38.7%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응답자의 

50.5%가 50만원 이상 100만원의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쉼터 입소 후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

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자발적 순응의 역설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숙자 쉼터에서의 공공근로사

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입소인센티브의 제공은 자칫 노숙자의 정부의존에의 고착화를 야기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노숙자 쉼터 입소 전 월소득과 입소 후 월소득 비교

입소전 소득(인원, %) 입소후 소득(인원, %)

50만원 이하 23(5.1%) 111(38.7%)

50-100만원 이하 75(27.1%) 145(50.5%)

100-150만원 이하 77(27.9%) 26(9.1%)

150-200만원 이하 41(14.9%) 2(0.7%)

200만원 이상 60(25.0%) 3(1.0%)

합계 276(100.0%) 287(100.0%)

출처: 허준수, 노숙자쉼터 이용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1, p623.

이런 유인책은 거리의 노숙자를 희망의 집으로 향하게 하는 데에는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

었지만, 이로 인해 입소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구인 및 구직의 동기가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고,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입소자들로 희망의 집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다(허준수, 2001:619). 이런 문제는 유재중 부산시 의원도 지적했다. “단기처방적인 식사 

및 잠자리의 제공은 노숙자들을 서구 선진국의 홈리스로 전락시켜 노숙인의 자활의지를 빼앗

아 영원히 사회생활에 동참할 수 없는 부랑인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이영국, 2002:51). 이는 

자발적 순응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의식, 즉 정책설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정책순응의 결

13) 서정화(노숙자 보호시설 자활퇴소자의 재입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58, p61)에서 면접결과를 통해 이런 자발적 순응의 노숙자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씨) 입소기간 중 공공근로를 통해 50-6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꾸준히 저축하여 퇴소시 190

만원을 저축하였다. 희망의 집 동료 중 친하게 지내는 1-2명의 사람이 있었고, 외로움은 크게 느끼지 

못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동료와 실무자 등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 (윤씨) 시설에서 

한방에 8명씩 생활하였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고 노숙할 때 밥 한끼 먹기도 힘들었는데 시설에 입소해 

안정된 잠자리와 식사문제 해결, 공공근로를 통한 수입으로 생활이 안정되었다. 시설에서 친하게 지내

는 동료가 있었으며 직장문제나 이후 계획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의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시

설에 있는 동안 외롭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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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정책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치기 않은 문제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노숙자 정책에서도 발견됨을 확인해 주는 사례이다. 

2) 비자발적 순응: 강제 및 소극적 입소 노숙자의 경우

노숙자 정책에서 비자발적 순응집단은 쉼터에의 입소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입소하

거나, 노숙자 쉼터에의 입소를 사실은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정으로 노숙자 쉼터에 입

소를 하고, 이후 입소 사정이 사라지면 퇴소를 결정해 버리는 유형이다. 실제 노숙자 쉼터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입소하는 경로가 있는데, 아래 표를 보면 2003년의 조사에 의하면 

공무원의 인도나 경찰의 인도, 그리고 타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물의를 일으켜 전원이 이루

어는 비중이 각각 5.9%와 6.3%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연구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서울역 등 공공장소에서의 야간노숙 금지 및 퇴거조치와 같은 단속으로 노숙인

이 쉼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하성규, 1998:198). 

<표 4> 노숙자 쉼터에의 입소경로

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자 쉼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스스로 찾아와 입소함 123 3.3 1,495 29.9

공무원 또는 경찰의 인도 1,188 31.9 294 5.9

타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전원 101 2.7 313 6.3

전문센터, 상담소에 의뢰 1,036 27.8 2,355 47.1

기타 미확인 1,282 34.4 543 10.9

합계 3,730 100.0 5,000 100.0

출처: 이태진 외, 노숙자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p106

그러나 이들 비자발적 순응에 속하는 노숙자 집단의 경우, 순응상태에서 불응상태로의 전

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쉼터에서의 퇴소가 그것이다. 이들에게는 노숙자 쉼터에서 제공하

는 인센티브가 이들이 쉼터에서 지속적으로 머물 정도로 충분치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다. 그 결과 “박창훈(가명)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좋은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없

다며, 날씨가 풀리자마자 바로 뛰쳐나왔다고 털어놓았다(오마이 뉴스, 2003. 5. 21.자). 쉼터에

서는 개인행동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다. 예컨대 술을 반입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면 퇴소당할 수 있다”는 기사내용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다.14) 실

14) 겨울철 거리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쉼터의 간섭이 싫다 28.6%, 사생활 보장이 안 된다. 9.0%

를 이유로 쉼터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마이 뉴스, 2003. 5. 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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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노숙자의 퇴소경로를 보면, 무단퇴소나 강제퇴소의 경우가 각각 28.1%, 13.7%에 이르고 

있는 사실에서도 노숙자 정책에서 이런 비자발적 순응집단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김윤경(2000)의 연구를 보면, 노숙자 쉼터의 하나인 희망의 집에 대한 연구에서 희망에 집에 

대한 적응정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6.5%가 대체로 부적응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작긴 하지만 비

자발적 순응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표 5> 노숙자의 퇴소경로

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자 쉼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진귀가 2,042 50.4 724 15.9

취업 후 퇴소 19 0.5 511 11.2

무단퇴소 216 5.3 1,280 28.1

권고, 강제퇴소 9 0.2 624 13.7

타기관으로 전원 427 10.5 766 16.8

사망 139 3.4 31 0.7

기타 미확인 1,200 29.6 1,049 23.1

합계 4,052 100.0 4,550 100.0

출처: 이태진 외, 노숙자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p108

한편, 이들 비자발적 순응집단의 경우, 쉼터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쉼터의 정책에 적극적

으로 따르기보다, 소극적으로 쉼터 생활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어차피 노숙자 쉼터가 

자신에게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정화(2001:64-65)의 노

숙자 사례 연구를 보면, “김씨는 시설에서는 성격이 다르고 생활습관도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

을 쓰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서 시설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시설의 동료와는 선을 긋고 생활한다. 시설에서 운영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권유받고 참여도 했지만 직업기술훈련은 운전면허 이외에 자격증

을 따도 사회에 나가서 다시 훈련은 3-4년을 받아야 해 유용한 것이 없어서 소극적으로 참여

한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3) 자발적 불응: 자발적으로 미입소한 노숙자의 경우

노숙자 쉼터정책에 대한 불응집단도 상당히 존재하는데, 2003년의 경우, 노숙자 쉼터의 입

소율이 77.15%에 그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거리에 노숙자가 많은데도 불구

하고 노숙자 쉼터는 1/4정도가 비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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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노숙인 시설 입소율

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자 쉼터

정원 11,361 4,368

현원 10,182 3,370

미충원자 1,179 998

입소율 89.62 77.15

출처: 이태진 외, 노숙자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p87.

이런 노숙자 쉼터의 입소율이 낮은 것은 자발적인 불응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런 자발적 불응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노숙자 쉼터 정책의 개선을 통해 이를 성공시키

기 위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노숙자 쉼터에 노숙자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를 거부하는 이

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숙자 쉼터에의 입소가 노숙자로서의 낙인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초기 노숙자의 

경우 노숙자 쉼터에의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15) 실제로 이광열(2002:35)이 수행한 연구

를 보면, 초기 노숙자의 경우, 노숙자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으로 노숙자에 대한 

인지적 거리를 둔다. 스스로는 노숙자로 생각하지 않기에 주류사회의 노숙자에 대해서 낙인적 

시각을 적용한다. 그래서 노숙자와 떨어져 지내려고 한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떨어져 나와 공원 벤치에서 기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 그 외에도 건설현장 사람들에게 쉼터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노

숙자들이 함께 먹고 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쉼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이광열, 2002). 그리고 “다른 노숙자를 보면 왜 저렇게 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나

는 주로 예전에 함께 생활했던 직장동료들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인터뷰 응답도 있

었다(이광열, 2002:34). 이런 노숙자의 진술은 본인이 노숙자이면서도 노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않으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노숙자 쉼터에 입소한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가 노숙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도 자신에게 대해 노숙자로 취

급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5) 노숙자 쉼터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유나 노숙인으로 낙인이 찍힐까봐 피하는 것도 적지 않다(오마이 뉴

스, 2003. 5. 21.자). 

16) 실제로 생존의 절박함으로 복지시설을 찾지만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도 사실이다. 신세지는 것이 싫다

거나 자존심 때문이 그 이유이다. 홍연표(1998)의 실직노숙자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8에 의하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식사를 얻어먹는다는 데에 대한 수치심과 

자존심으로 무료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다. 실제로 쉼터 이용과 무료급식을 자존심 때문

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이광열, 2002:33). 또한 개인신상에 대한 공개의 꺼려함, 행정적 절차

의 까다로움, 노동에 대한 욕구 등도 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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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불량자가 늘면서 신분노출에 대한 걱정으로 쉼터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노숙자가 

늘고 있습니다. 서씨(노숙자) 인터뷰, “신용불량자, 수배자, 기소중지자는 쉼터에 안가요. 신

상정보가 노출되니까요”17)

또한 노숙자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의 자유로움의 구속 역시 자발적 불응의 한 원인이었다. 

특히 이런 요인은 장기적인 노숙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성이었다. 2004년 11월 14일의 KBS 9

시 뉴스 보도를 보면, 서울에만 60여 곳의 보호시설이 있지만 입소율이 80%를 밑돌 정도로 노

숙자들은 쉼터를 기피한다. “징역이라고 생각하죠. 하나의 단체 속에서 얽매여야 하니까요. 자

유도 없고, 돈을 안 벌면 추방당하고(임모씨(노숙자)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에도 노숙자 쉼터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넓은 공간에 뜨거운 햇빛도 비치지 않지만, 40명의 노

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곳에 10명도 채 되지 않아 비좁고, 흡연과 음주가 불가능한 쉼터 내부

에서 지내기 싫어하는 노숙자들 다수가 거리로 나갔다. 이에 대해 노숙자 쉼터 관계자는 “노숙

인들이 한곳에 갇혀 있는 것을 싫어해 건물 안에서 쉬려고 하지 않는다(뉴시스, 2016.7.21.)고 

밝히기도 했다. 그 외 사생활의 간섭과 보장이 안 되는 점 역시 노숙자 쉼터의 기피요인이 되

기도 했다.

노숙자 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낮은 것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하

성규, 2005:215). 서정화(2001:88)의 연구를 보면, “희망의 집에서 권장하는 것은 거의 실용화 

될게 없더라구요. 지난번에 있던 쉼터에서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있었는데 안했

어요. 따 봐야 사회에서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니까. 운전면허 이외에 거의 실현불가능해요. 

운전면허는 지원도 안 되잖아요”라는 노숙인 김씨의 응답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의 비효과성은 노숙자 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노숙자라 하더라도 신체가 건강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자에서부터 신체가 별로 건강하지 않고, 근로의욕도 없는 부류까지 여러 유

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의 개인적인 특성요인 역시 다양하다. 예를들어 대인관계에 문제

가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훈련을, 음주성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금주훈련을 시켜야 성

과가 있지만 이런 차별적 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손성재, 2005: 

164-165). 이처럼 실제로 노숙자 쉼터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노숙자 쉼터의 연령분포를 보면, 쉼터에 있는 노숙자에 대한 차별적인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노인 노숙자들은 재활시설보다는 노인복지시설로 수용이 필요하고, 아동 노숙자

의 경우에도 특별한 취급이 필요했다. 그 외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대해서는 이들

의 심리상태, 알코올중독 등의 상태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했는데 쉼터의 약 20%는 신

17) KBS 9시 뉴스, 2004년 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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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환,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이들은 구분해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미숙, 

2002:41). 

<표 7> 노숙자의 유형과 비율

근로의욕 있음 근로의욕 없음

비교적 신체건강
(근로능력 있음)

자활가능자 정신재활 필요자, 알코올 해독 필요자

60-70%(1,712-1,999명) 8-10%(228-285명)

별로 건강하지 않음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

신체적 치료필요자
근로가 어려운 사람, 부랑인, 장애인, 노인, 

정신지체인

10%(285명) 10-15%(285-428명)

김미숙, 노숙자 지원정책의 당면문제와 해결방안, 보건복지포럼, 2002, p46.

그런데 노숙자 쉼터의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애로가 있는 것은 노숙자의 쉼터는 대부분 타

의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임시시설로 설치되어 있어 시설기준과 자격요건, 대우 등이 

미비한 상태로 시설장과 쉼터의 종사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18) 그 결과 수용되어 있는 노숙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

던 것이다(손성재, 2005:181). 그 결과 노숙자 쉼터 종사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들

이 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의 전문성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의 성과가 결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였다. 

<표 8> 쉼터 종사자의 근무조건과 전문성

평균근무시간 72시간/주

월수입
생활지도원 월90만원(3만원/일)

상담원 월105만원(3만5천원/일)

사회복지분야 근무경험
유 33.3%

무 66.7%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경험
유 45.2%

무 54.8%

출처: 유영아, 노숙자 정책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89.

18) 하성규(2005)는 이로 인해 노숙자 쉼터에 전문상담요원을 확대배치하고, 상담요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전문가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숙자를 위한 심리상담과 일자리 알선

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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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자발적 불응: 쉼터에 입소하려 해도 못하는 노숙자의 경우

노숙자 쉼터에 입소하고자 해도 이것이 불가능한 비자발적 불응 집단은 먼저 노숙자 쉼터

에 입소에 해당 행정절차적인 부담이 있었다. 이광열(2002)의 연구에 의하면, 처음 노숙해서 

반년 동안은 동사무소나 노숙자 쉼터 등을 거의 이용해 보지 못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너무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노숙자를 발견할 수 있다. 실제

로 희망의 집 입소자들을 선정할 때,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집단주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노숙자들을 중심으로 입소시키려는 경향이 높아서, 응급구호지원을 최우선으

로 받아야 하는 중증의 문제를 가진 노숙자로 입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사례로 있다(허준수, 2001:619). 

한편 노숙자 쉼터 정책에서의 비자발적 불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숙자 쉼터에의 수용

이 수급권의 포기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 때문이었다. 실제로 허

준수(2001)의 연구에 의하면, 쉼터 노숙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4.9%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신청한 자는 15.6%에 그쳤다. 그 이유 중 4.9%는 쉼터에

어 퇴소해야 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쉼터 이외의 거주지가 있어야 해서 쉼터 이용자의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되어도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힘든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로 2003. 5. 21.자 오마이뉴스에서는 정영수

(가명)씨는 “내가 알기로는 수급권을 가진 분은 쉼터에 입소할 때, 수급권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이 노숙자들이 쉼터입소를 원해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원인임을 지적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에 시생되면서 근로유무와 무

관하게 생계보호를 실시하고, 긴급보호제도가 있어 노숙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

지만, 자세히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에서 노숙자 시설 관련 조항이 빠지면서 쉼터는 사회

복지시설이 아닌 임시시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었다(유영아, 2002). 그리고 대다수의 노숙

자들은 노동력을 상실한 노쇠자가 아니어서 30만원이 안 되는 생계급여비로만 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생계급여를 받으면 노숙자 시설에서 퇴소해야 해서 그 돈만으로 생

활은 더 어렵게 된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가족관계는 해체되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속되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보장시설은 제32조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 제38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2.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한 아동ㅂ고지시

설, 4.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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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서 부양의무자나 재산기준 등의 문제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다(손성재, 2005:182). 즉 이 법에 의하면 서비스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과 소득조사

를 받아야 하지만, 노숙자들의 상당수가 주민등록이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조사가 곤란하

다. 노숙자들을 쉼터에 입소한 상태에서 급여를 보장해 주고 싶어도 현재 쉼터들이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어서, 급여보장이 어려운 상태이기도 한 것이다(유영아, 2002:75-76).

Ⅴ. 결론과 정책적 함의

노숙자 쉼터 정책은 정책순응과 불응을 자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의 순응과 불응 양상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 사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순응과 불응의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리고 자발성을 중심에 놓고 한 정책순응과 불응의 각 유형에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그 결과로서의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설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하다. 

노숙자 쉼터 정책에서 자발적 순응집단의 경우, 쉼터에 입소하면 공공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유인책이 자칫 노숙자로서의 신분을 장기화하고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 

이는 정책설계의 특정한 모습으로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이다. 비자발적 순응집단의 경우, 노숙자 쉼터에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소

극적임에도 입소한 집단으로 이들의 경우,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에 소극적이거나 이탈할 유인

이 매우 높았다. 자발적 불응집단에서는 노숙자 쉼터에 자발적으로 입소를 거부하는 것으로 

노숙자 쉼터정책의 설계가 내포한 다양한 모순과 현실과의 괴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노숙

자 쉼터에의 입소가 실제로는 노숙자로의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럼에도 

노숙자 쉼터에 입소를 결정한다 해도 자립을 위해 원하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수혜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숙자 쉼터 운영에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이 원인

이 되는 것도 발견했다. 이것은 정책의 설계과정에서 정책집행 시에 정책대상 집단에 정책의 

의도대로 작동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 불응 

집단의 경우, 노숙자 쉼터에 입소하고 싶어도 입소 시에 수급권을 포기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

황이 존재함을 발견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고안한 자발성에 기인한 정책의 순응과 불응의 유형을 통해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에 대한 대응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의의가 있다. 특히 자발적 불응의 경우, 정책자체에 대한 거부집단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비자발적 순응집단의 경우, 이들을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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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불응의 경우, 정책의 혜택을 받고 싶음에도 그렇지 못하는 실질적인 장벽을 해소하

기 위한 노력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등 각 순응과 불응의 양상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적 설

계가 가능하다는 의의도 있다. 

한편 자발성을 토대로 한 정책순응과 불응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은 정책불응의 원인, 정

책순응 집단의 불만의 원인이 사실은 정책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고안

해 민간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정책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제대로 작동치 않는 정책을 설계하고 마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늘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비자발적 불응 집단의 경우, 정책에 순응하려해도 정책에서 제시한 기준이 너무 

높거나 정책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

로 정책의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들을 고려한 정책조건의 난이도의 조정이나 정책대상집단

의 순응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적 장애요인들을 해소하는 등이 추가적인 고민이 정책설계 과정

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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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ypification of Policy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Focused on the Spontaneity of the Policy Target Group to Policy 

Directives

Lee, Hyukwoo

In this study, we classify policy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as voluntary 

compliance, involuntary compliance, voluntary non-compliance, and involuntary 

non-compliance based on the “spontaneity” aspect of the policy target group, derive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examine the validity of this classifying model. 

Voluntary compliance is the most ideal form of policy enforcement when it is only possible 

to obtain the support of the target group. The involuntary compliance is the adaptation of 

the policy target group which is not originally conformed by the government. This 

involuntary compliance requires the government to overcome the opposition and resistance 

of the target group. On the other hand, voluntary non-compliance refers to the state in 

which the policy target group does not follow the policy directives, while the involuntary 

non-compliance refers to the state that the policy target group cannot help following the 

policy requirements even though it tries to conform. The homeless shelter policy is a typical 

policy in which these four types of policy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behavior are all 

present.

[Key Words: spontaneity, policy compliance/non-compliance, voluntary compliance, involuntary 

compliance, voluntary non-compliance, involuntary non-compliance, homeless shelter]


